
잔여지 감가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

도시철도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특별히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지하부분의 사용보상에 관하

여만 그 대상, 기준,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특별한 공익성과 지하부분 사용

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, 그와 같은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규정들에 의한 지하사용보

상으로 그치고, 나아가 다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잔여지 손실보상(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들 

중 공사에 편입된 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도 감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)등을 할 필

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로 해석되고, 그와 같은 해석이 정당한 보상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

이라고 볼 수도 없다. (대법원 1996.12.10. 선고 95누7949 판결)


